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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
- 도·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

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-

 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가 6월 8일부터 도·소매 및 

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*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.

  *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·부재료 등

 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

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현장 

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,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

실시하였으며, 올해에는 도·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

대상으로 실시한다.

  구체적으로는 ▴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

(신규·갱신·변경)을 체결하였는지*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 가맹계약서에 필수

품목의 ▴지정사유, ▴거래상대방, ▴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

여부도 가이드라인**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.

  * (신규·갱신계약) ‘24. 7. 3.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/ (기존계약) ’25. 1. 2.까지 변경계약 체결

 ** 「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」(‘24. 6. 20.)

  

 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

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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